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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통하여건강보험재정압박의근원이되고있는약제비를절감하고국민들의의약품에

대한접근성, 편리성을제고할수있는방안으로서직능분업의형태인국민조제선택제도

의도입필요성을검토하고자한다.

1963년국가재건최고회의는약사법의전문개정안에의약분업을명시하여원칙을규정

하였으나, 민정이양이후사회적여건이미비한까닭에동제도의도입을유보하였다. 전

국민의료보험의실시를앞두고 1982년에서 1985년 사이에는약사회의요구로목포시에

서시범사업을실시하였으나의-약간의마찰로중단하게된다. 1989년농어촌의료보험

실시를앞두고약사회에서다시의약분업실시를요구하였으나, 여건미비로약국의임의

조제에대하여의료보험(약국의료보험)을적용하기로결정하였다. 

2000년도입된의약분업은국민의정부가들어서면서개혁물결을타고의약품유통과

정의비리척결을전시행정의대표적사례로추진하고자하였는데, 군사정권시절출범한

의료보험제도가터무니없이낮은의료수가를보전하여의료계가보험제도에참여하도록

한당근책이었던‘약가마진’에대한이해가결여된정책입안자들에의하여충분한검토

없이졸속추진된것이다. 왜곡된의료수가로출발한건강보험체계의의료행위에대한보

상이제대로이루어지지못하고있어, 2005년 5월 26일보건복지부발표에따르면일반

의료서비스의원가보전율 87.5%, 응급의료수가원가보전율 68.8%로발표하고있으면서

도개선의지를보이지않고있다.

의약분업에대한정부의정책목표는, 1) 의약품오·남용방지, 2) 약화사고예방, 3) 과

잉투약방지, 4) 불필요한의약품의소비감소, 5) 국민의료비용의대폭절감에두고있었

지만, 근본적으로는약사들의임의진단및처방에의한무분별한약제의조제및판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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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급속한변화는사회적으로커다란부작용을야기할수있기때문에단계적으

로도입하여야한다’는의료계의주장을일축하고2000년전면실시한의약분업(조제위임

제도)은정부가제시했던장밋빛미래대신에급속한의료비증가로인한건강보험재정의

악화를불러왔다. 실시 1년만에보험재정이파탄에이르러보험료를인상하고다양한재

정지원책에 힘입어 흑자기조로 돌아서기는 하였지만 식대급여의 도입 그리고 지속적인

약제비비중의증가로인하여금년말에는건강보험재정이다시큰폭의적자를기록할

것으로예상된다.

정부는 약제비를 절감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성분명처방제도, 포지티브리스트제도

등을동원하고있으나보다실효성있고, 근원적인처방은외면하고있다. 필자는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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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22>> 의의약약품품 처처방방관관련련 주주요요 지지표표의의 변변화화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규식: 의약분업간략평가, 안과의사 2007년 가을호

<<표표--33>> 약약제제비비 지지출출 현현황황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이규식: 의약분업간략평가, 안과의사 2007년 가을호작동하지않았음을의미한다.<표 1>

특히의약분업의성과로치장되는항생제및주사제처방율이괄목할수준의감소를보

이고고가약처방비율역시뚜렷한감소세를보이고있음에도불구하고<표 2>, 건강보험

재정가운데약제비지출비율은지속적으로늘어가고있다<표 3>. 결국 <표 2>에서 볼 수

있는의약품의처방행태와관련된지표들의변화는의약분업의도입으로나타난효과라

기보다는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강압적인심사평가의결과로해석함이옳다.

의약분업시행과함께신설된약국조제료등행위료는 2006년까지총 11조 1,665억원

으로나타났으며, 약국조제료는의료환경의변화에따른수진자가증가함에따라대폭증

가할것으로예상되는바, 이는국민건강보험재정파탄의책임이의료계에있다는정부나

시민단체의주장이사실과다름을입증하는것이다<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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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절하여국민의료가의료제도권안에서정상적으로이루어지도록했어야한다.

정부는그동안당면한문제를해결하는데만급급하고제도가안고있는근본적인문제

점을해결하기위한근본적인처방을외면해온탓에 2000년당시의료계의우려가현실

화되고있다. 실제로보험전인 1999년의 7조8억원이던보험자부담진료비는의약분업

을도입한이듬해인 2001년에는 13조1천억원으로급증하였는데, 의료기관진료비는 2조

원이증가한반면약국진료비는3조3천억원이나증가한것이다. 의약분업의실시가보험

의료비가급증한실질적요인이된것이다. 결국 2001년도에는보험재정이파탄에이르

렀으나, 보험료인상, 담배부담금에서보험재정지원, 국고지원증가등으로통하여사태

를수습하게되는데, 이는제도도입당시정부에서국민부담이없을것이라호언한것이

거짓이었음이입증된것으로의약분업정책의도입으로나타나야할정책적순기능이제

대로작동하지않았음을의미한다<표 1>1).

<<표표--11>> 보보험험재재정정의의 증증가가 추추이이
(단위 : 10억원)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이규식: 의약분업간략평가, 안과의사 2007년 가을호

연도
보험재정 의료기관진료비 약국진료비

총지출 보험자부담 검진비 진료비 보험자부담 진료비 보험자부담

1999 9,610 7,886 105 11,379 7,574 325 163

2000 10,744 9,042 113 11,721 7,941 1,191 848

2001 14,106 13,165 105 13,236 9,532 4,607 3,409

2002 14,798 13,670 130 13,807 9,796 5,025 3,629

2003 15,972 15,028 162 15,266 10,798 5,476 3,957

2004 17,330 16,429 188 16,310 11,641 6,196 4,489

2005 20,146 18,365 234 17,839 12,897 7,023 5,091

구 분 ‘02년4분기 ‘03년4분기 ‘04년4분기 ‘05년4분기 ‘06년4분기

항생제처방율(%) 41.68 33.78 33.20 32.02 28.44

주사제처방율(%) 36.46 29.42 28.46 25.43 22.77

처방건당약품목수 4.18 4.03 4.06 4.09 4.04

투약일당약품비(원) 1,516 1,573 1,635 1,745 1,825

고가약처방비율(%) 25.08 25.40 23.27 22.93 22.24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11년목표

보험진료비대비약제비(%) 23.5 25.2 27.2 28.4 29.2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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렀으나, 보험료인상, 담배부담금에서보험재정지원, 국고지원증가등으로통하여사태

를수습하게되는데, 이는제도도입당시정부에서국민부담이없을것이라호언한것이

거짓이었음이입증된것으로의약분업정책의도입으로나타나야할정책적순기능이제

대로작동하지않았음을의미한다<표 1>1).

<<표표--11>> 보보험험재재정정의의 증증가가 추추이이
(단위 : 10억원)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이규식: 의약분업간략평가, 안과의사 2007년 가을호

연도
보험재정 의료기관진료비 약국진료비

총지출 보험자부담 검진비 진료비 보험자부담 진료비 보험자부담

1999 9,610 7,886 105 11,379 7,574 325 163

2000 10,744 9,042 113 11,721 7,941 1,191 848

2001 14,106 13,165 105 13,236 9,532 4,607 3,409

2002 14,798 13,670 130 13,807 9,796 5,025 3,629

2003 15,972 15,028 162 15,266 10,798 5,476 3,957

2004 17,330 16,429 188 16,310 11,641 6,196 4,489

2005 20,146 18,365 234 17,839 12,897 7,023 5,091

구 분 ‘02년4분기 ‘03년4분기 ‘04년4분기 ‘05년4분기 ‘06년4분기

항생제처방율(%) 41.68 33.78 33.20 32.02 28.44

주사제처방율(%) 36.46 29.42 28.46 25.43 22.77

처방건당약품목수 4.18 4.03 4.06 4.09 4.04

투약일당약품비(원) 1,516 1,573 1,635 1,745 1,825

고가약처방비율(%) 25.08 25.40 23.27 22.93 22.24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11년목표

보험진료비대비약제비(%) 23.5 25.2 27.2 28.4 29.2 24.0



조사에서는의약분업에대한순응도가향상되고있지만, 만족도는여전히절반에도미치

지 못하고 있으며, 가장 불편한 점은 약국에서 약을 마음대로 사지 못하는 것(27.7%)이

며, 병의원에서약을받지못하는것(22.1%), 보험료인상(21.4%), 진료비인상(20.5%)의

순서였으며, 이들네가지불편사항이대부분(91.7%)을차지하였다3).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5차례에 걸친 조사에서도 모두 80%이상이 불편하다고 응답하

였다<표5>4).

<<표표--55>> 의의약약분분업업 실실시시 이이후후 의의료료기기관관과과 약약국국 이이용용에에 따따른른 불불편편정정도도
(단위: 명, %)

자료: 조재국과이상호, 2001, 조재국, 2002

2003년 2월 16일실시한‘국민의정부’5년국정운영평가(MBC가코리아리서치에의뢰한여

론조사)에 대한설문조사결과에따르면의약분업(16.7%)은 부정부패(37.2%), 퍼주기식북한

지원(18.6%)에이어잘못한일3위를차지하였다. 그밖의정부관련기관의보고서, 포럼등

에서도의약분업제도가사회적갈등을야기하는등, ‘국민의정부’정책가운데가장비

판받는정책으로평가된다. 

즉, 의약분업제도시행이전보다의료환경이악화되고, 정책의순기능은미약함에도불

구하고제도보완이나정책대안을마련하기위한정부의노력은거의없었다.

SpecialSpecial건강보험제도 아래 의약분업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

<<표표--44>> 건건강강보보험험 연연도도별별 요요양양급급여여비비용용현현황황((22000000--22000066))
(단위: 백만원)

자료: 각 년도별건강보험통계연보재구성. 심평원

의약분업이권장되고있는미국, 프랑스, 독일 등의료선진국의경우약국진료비에조

제료가없음에도유독우리나라에서는고혈압약이나호르몬제등과같이약통에서단순

하게꺼내서환자에게내어주는행위에도조제료를지불하고있어건강보험재정의악화

요인이되고있다. 

민간의조사연구결과에따르면, 약국에서환자의질환에대하여불법적진단과임의처

방에따른약제의조제나판매가여전히만연하고있다. 한국갤럽의조사(2002)에서는, 약

사의진료를받은경험이있는사람이 52.7%, 약사의임의조제를경험한사람이 15.7%,

처방전없이전문의약품을구입한경험이있는사람이6.1% 였다고하며, 장덕진등(2006)

의조사에서는17.8%가처방전없이약국을방문하였을때, 한번이상약사의투약권유혹

은조제를경험하였다고한다2).

의약분업의 도입에 따라 국민들은 불편만 느끼게 되었다고 하는데, 장덕진 등(2006)의

요양기관

종 별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의료기관 진찰료 4,865,141 5,846,913 5,339,626 5,016,195 5,402,366 5,886,521 6,015,576

약 국

지급액계 877,900 3,139,300 3,333,536 3,749,274 4,359,304 5,080,308 5,864,158

조제료

등

행위료

소계 389,600 1,434,900 1,722,944 1,686,092 1,808,359 1,953,023 2,171,609

약국관리료 311,276 240,318 247,147 259,332 281,747

기본조제기술료 166,490 80,846 73,714 75,720 83,996

복약지도료 108,982 189,948 212,550 224,064 247,419

조제료 946,957 878,791 939,252 1,022,988 1,146,974

의약품관리료 189,238 296,188 335,695 370,920 411,473

면접조사
(2000.11)

면접조사
(2001.5)

전화조사
(2001.5)

전화조사
(2001.11)

전화조사
(2002.5)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불편하지만참을만함

참기어려운정도불편

불편하지않음

기 타

655 

238

98

1

66.0

24.0

9.9

0.1

357

109

69

-

66.7

20.4

12.9

-

302

109

67

-

63.2

22.8

14.0

-

455

145

105

-

64.5

20.6

14.9

-

446

133

138

-

62.2

18.5

19.3

-

계 992 100.0 535 100.0 478 100.0 705 100.0 717 100.0



조사에서는의약분업에대한순응도가향상되고있지만, 만족도는여전히절반에도미치

지 못하고 있으며, 가장 불편한 점은 약국에서 약을 마음대로 사지 못하는 것(27.7%)이

며, 병의원에서약을받지못하는것(22.1%), 보험료인상(21.4%), 진료비인상(20.5%)의

순서였으며, 이들네가지불편사항이대부분(91.7%)을차지하였다3).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5차례에 걸친 조사에서도 모두 80%이상이 불편하다고 응답하

였다<표5>4).

<<표표--55>> 의의약약분분업업 실실시시 이이후후 의의료료기기관관과과 약약국국 이이용용에에 따따른른 불불편편정정도도
(단위: 명, %)

자료: 조재국과이상호, 2001, 조재국, 2002

2003년 2월 16일실시한‘국민의정부’5년국정운영평가(MBC가코리아리서치에의뢰한여

론조사)에 대한설문조사결과에따르면의약분업(16.7%)은 부정부패(37.2%), 퍼주기식북한

지원(18.6%)에이어잘못한일3위를차지하였다. 그밖의정부관련기관의보고서, 포럼등

에서도의약분업제도가사회적갈등을야기하는등, ‘국민의정부’정책가운데가장비

판받는정책으로평가된다. 

즉, 의약분업제도시행이전보다의료환경이악화되고, 정책의순기능은미약함에도불

구하고제도보완이나정책대안을마련하기위한정부의노력은거의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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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44>> 건건강강보보험험 연연도도별별 요요양양급급여여비비용용현현황황((22000000--22000066))
(단위: 백만원)

자료: 각 년도별건강보험통계연보재구성. 심평원

의약분업이권장되고있는미국, 프랑스, 독일 등의료선진국의경우약국진료비에조

제료가없음에도유독우리나라에서는고혈압약이나호르몬제등과같이약통에서단순

하게꺼내서환자에게내어주는행위에도조제료를지불하고있어건강보험재정의악화

요인이되고있다. 

민간의조사연구결과에따르면, 약국에서환자의질환에대하여불법적진단과임의처

방에따른약제의조제나판매가여전히만연하고있다. 한국갤럽의조사(2002)에서는, 약

사의진료를받은경험이있는사람이 52.7%, 약사의임의조제를경험한사람이 15.7%,

처방전없이전문의약품을구입한경험이있는사람이6.1% 였다고하며, 장덕진등(2006)

의조사에서는17.8%가처방전없이약국을방문하였을때, 한번이상약사의투약권유혹

은조제를경험하였다고한다2).

의약분업의 도입에 따라 국민들은 불편만 느끼게 되었다고 하는데, 장덕진 등(2006)의

요양기관

종 별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의료기관 진찰료 4,865,141 5,846,913 5,339,626 5,016,195 5,402,366 5,886,521 6,015,576

약 국

지급액계 877,900 3,139,300 3,333,536 3,749,274 4,359,304 5,080,308 5,864,158

조제료

등

행위료

소계 389,600 1,434,900 1,722,944 1,686,092 1,808,359 1,953,023 2,171,609

약국관리료 311,276 240,318 247,147 259,332 281,747

기본조제기술료 166,490 80,846 73,714 75,720 83,996

복약지도료 108,982 189,948 212,550 224,064 247,419

조제료 946,957 878,791 939,252 1,022,988 1,146,974

의약품관리료 189,238 296,188 335,695 370,920 411,473

면접조사
(2000.11)

면접조사
(2001.5)

전화조사
(2001.5)

전화조사
(2001.11)

전화조사
(2002.5)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불편하지만참을만함

참기어려운정도불편

불편하지않음

기 타

655 

238

98

1

66.0

24.0

9.9

0.1

357

109

69

-

66.7

20.4

12.9

-

302

109

67

-

63.2

22.8

14.0

-

455

145

105

-

64.5

20.6

14.9

-

446

133

138

-

62.2

18.5

19.3

-

계 992 100.0 535 100.0 478 100.0 705 100.0 717 100.0



의약분업예외지역을대폭축소해야한다. 의약분업예외지역은약사들에의한불법적

인임의진단및처방에따른조제및판매를허용하기위하여만든제도가아니라의약품

구입에불편함을겪을수있는상황의의료소비자를고려한제도이다. 현재보건소단위

까지의사가배치되어있는상황으로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이방만하게운용되고있다

는지적이있다. 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을엄격하게하고, 향정신성의약품, 스테로이드

제제, 항생제등에대한철저한관리가요망된다.

3) 의료소비자의선택권확대와의약품접근성증대방안

((11)) 가가정정상상비비약약의의슈슈퍼퍼판판매매허허용용

건강보험재정의건전화를유도하기위하여감기와같은가벼운상병에대한보험급여

를제한하는대신, 의료소비자의불편함과부담을경감하기위하여안전성이높은가정상

비의약품에대한접근성을높이고의약품구입부담을경감하기위하여슈퍼마켓에서판매

가 가능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의약분업 시행당시 시민단체 등과 이미 합의된 사항으로

현재 경실련 등에서 상비약 수준의 일반의약품의 수퍼판매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의약분업이후수차례에걸쳐조사된것처럼<표 6> 대부분의국민들은여전히가정상비

약을약국이외의장소에서구매하기를희망하고있다5).

<<표표--66>> 소소화화제제,, 해해열열제제,, 드드링링크크류류 등등 OOTTCC의의약약품품 슈슈퍼퍼판판매매에에 대대한한 여여론론조조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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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하고객관적인정책재평가시행

의약분업은사회적갈등을야기하며도입된제도로서, 의료의전체틀과의료이용환경

등사회·경제·제도에지대한영향을미치고있기때문에객관적이며과학적인정책평

가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그리고재평가는실제영향을받고있는“환자중심으로평가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평가지표 역시 이런 요인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을

발굴해내야할것이다. 

하지만정책을기획하고집행한보건복지부가정책평가를주도해서는객관적인평가가

이루어질수없을것이다. 따라서국민의대표기관인국회에서주도하여“의약분업재평

가”위원회를설치하여객관적인위치의연구자가평가작업을진행해야할것이다.

2) 조제위임제도의정책목표달성을위한관리강화

약사들의불법의료행위는근절되어야한다. 현재약사법상조제나판매라고하는모

호한용어를사용하여법을피하는약사들의불법적진단과처방에이은의약품조제와판

매행위는조제위임제도의근간을흔드는행위라할것이다. 따라서약사법에규정하고있

는기관벌칙조항을폐지하고의료법에규정된불법의료행위에대한처벌조항을적용하

여관리할필요가있다.

만연된불법의약품의유통을차단해야한다. 의약품유통체계가투명하지않아치료의

약품이제약사와도매상간의무자료거래, 약국간무자료거래, 불법의약품의밀수입거

래, 무자격판매(재래시장, 성인용품점), 인터넷판매등의약품의안전성을위협하고있는상

황이다.  의약품유통에대한전자태그제도의도입등으로의약품유통이투명하게이루어

지도록제도화하고감시를철저하게할것이다.

2000.11 한국갤럽 2001.2 한국갤럽 2001.9 한국갤럽 2003.7 한국갤럽 2004.2 한국갤럽

항목 결과 항목 결과 항목 결과 항목 결과 항목 결과

찬성 75.0% 찬성 73.8% 찬성 77.9% 반드시팔아야함 19.9% 약국외슈퍼등에서판매 68.6%

반대 25.0% 반대 23.2% 반대 19.3% 팔면좋겠다 57.9% 약국에서만판매 27.7%

모름 3.0% 모름 2.8% 약국에서만판매 20.1% 모름 3.6%

모름 2.1%



의약분업예외지역을대폭축소해야한다. 의약분업예외지역은약사들에의한불법적

인임의진단및처방에따른조제및판매를허용하기위하여만든제도가아니라의약품

구입에불편함을겪을수있는상황의의료소비자를고려한제도이다. 현재보건소단위

까지의사가배치되어있는상황으로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이방만하게운용되고있다

는지적이있다. 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을엄격하게하고, 향정신성의약품, 스테로이드

제제, 항생제등에대한철저한관리가요망된다.

3) 의료소비자의선택권확대와의약품접근성증대방안

((11)) 가가정정상상비비약약의의슈슈퍼퍼판판매매허허용용

건강보험재정의건전화를유도하기위하여감기와같은가벼운상병에대한보험급여

를제한하는대신, 의료소비자의불편함과부담을경감하기위하여안전성이높은가정상

비의약품에대한접근성을높이고의약품구입부담을경감하기위하여슈퍼마켓에서판매

가 가능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의약분업 시행당시 시민단체 등과 이미 합의된 사항으로

현재 경실련 등에서 상비약 수준의 일반의약품의 수퍼판매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의약분업이후수차례에걸쳐조사된것처럼<표 6> 대부분의국민들은여전히가정상비

약을약국이외의장소에서구매하기를희망하고있다5).

<<표표--66>> 소소화화제제,, 해해열열제제,, 드드링링크크류류 등등 OOTTCC의의약약품품 슈슈퍼퍼판판매매에에 대대한한 여여론론조조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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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하고객관적인정책재평가시행

의약분업은사회적갈등을야기하며도입된제도로서, 의료의전체틀과의료이용환경

등사회·경제·제도에지대한영향을미치고있기때문에객관적이며과학적인정책평

가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그리고재평가는실제영향을받고있는“환자중심으로평가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평가지표 역시 이런 요인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을

발굴해내야할것이다. 

하지만정책을기획하고집행한보건복지부가정책평가를주도해서는객관적인평가가

이루어질수없을것이다. 따라서국민의대표기관인국회에서주도하여“의약분업재평

가”위원회를설치하여객관적인위치의연구자가평가작업을진행해야할것이다.

2) 조제위임제도의정책목표달성을위한관리강화

약사들의불법의료행위는근절되어야한다. 현재약사법상조제나판매라고하는모

호한용어를사용하여법을피하는약사들의불법적진단과처방에이은의약품조제와판

매행위는조제위임제도의근간을흔드는행위라할것이다. 따라서약사법에규정하고있

는기관벌칙조항을폐지하고의료법에규정된불법의료행위에대한처벌조항을적용하

여관리할필요가있다.

만연된불법의약품의유통을차단해야한다. 의약품유통체계가투명하지않아치료의

약품이제약사와도매상간의무자료거래, 약국간무자료거래, 불법의약품의밀수입거

래, 무자격판매(재래시장, 성인용품점), 인터넷판매등의약품의안전성을위협하고있는상

황이다.  의약품유통에대한전자태그제도의도입등으로의약품유통이투명하게이루어

지도록제도화하고감시를철저하게할것이다.

2000.11 한국갤럽 2001.2 한국갤럽 2001.9 한국갤럽 2003.7 한국갤럽 2004.2 한국갤럽

항목 결과 항목 결과 항목 결과 항목 결과 항목 결과

찬성 75.0% 찬성 73.8% 찬성 77.9% 반드시팔아야함 19.9% 약국외슈퍼등에서판매 68.6%

반대 25.0% 반대 23.2% 반대 19.3% 팔면좋겠다 57.9% 약국에서만판매 27.7%

모름 3.0% 모름 2.8% 약국에서만판매 20.1% 모름 3.6%

모름 2.1%



국민조제선택제도는의료소비자에게조제받을곳을선택하는권한을부여하는제도로

서, 환자가의료기관에서의사에게진료를받은후, 약의조제를의사에게원할경우해당

의료기관에서직접조제해서받게되며, 약국조제를원하는경우에는원외처방전을발급

받아원하는약국에서조제하도록하는제도이다.

국민조제선택제도의기본방향은다음과같다. 이미정책목표달성에실패한것으로규

정되고있는의약분업을완전히폐지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나이미시행하고있는정책

을전면백지화한다는일이우리나라의정치적현실에서용이한일이아니다. 따라서객

관적인정책평가가이루어진다음그결과를반영하면될것이다. 경과기간중에현행의

약분업의기본틀을유지하는범위에서시행이가능한국민조제선택제도의시범사업을실

시하고그결과를평가할필요가있다. 제안하고자하는국민조제선택제도는이미일본과

대만에서시행하고있으므로, 이들나라의제도를충분히검토하여우리실정에맞게보

완하여도입하면된다. 

일본의 의약분업의특징은의료소비자가조제장소를선택할수있어편의성이있다는

점으로직능분업보다재정절감효과가더크다고하는데, 처방료는 원내처방료가 510엔,

원외처방료가 690엔으로 원외처방을 유도하는 인센티브가 있다. 조제료의 산정기준은

의약품약제수와일수가변수이며, 3일기준의내복약의경우 1,590엔이며, 7일기준의내

복약이면 2,160엔그리고 15일기준의내복약의경우는 3,210엔이다. 2002년일본의처

방료와 처방전료는 전체 의료비의 2.8%(6,800억엔)이며 완전의약분업을 실시하게 되면

5,100억엔이증가하여전체의료비의4.9%(1조2천억엔)가될전망이다. 의약분업실시이후

처방전을발행하는것이병원의경영상이익이되나, 환자의부담이늘고재정부담을우

려하는후생성의입장때문에원외처방을자제하고있다. 

대만의의약분업은의사와약사의직능분업을근간으로하고있는데, 일본과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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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선진국에서는국민의의약품선택권을존중하고의약품에대한접근성을높

이기위한목적으로안전성이입증된일반의약품의슈퍼판매를허용하고있다. 따라서의

료계에서는국민들이가정상비의약품을안전하게사용할수있는적절한지침서를만들

어정부에제출하고정부는이를널리알려서, 오남용되지않고적절하게이용될수있도

록유도할필요가있다.

((22)) 국국민민의의의의약약품품선선택택권권확확대대를를위위한한국국민민조조제제선선택택제제도도도도입입

현재우리나라에서사용하고있는‘의약분업’이라는명칭자체도일본에서편의적으로

만들어사용되고있는용어를여과없이수용한것으로의료의기본성격과범주를부정하

는 잘못된 용어로서, 의료선진국에서는 용례를 찾아볼 수 없다. 실패한 의약분업제도를

보완하기위해서국민의불편과부담을경감하고, 건강보험의재정을절감할수있는방

안이필요하다. 국민들의 의료이용행태를감안하여한국형국민조제선택제도의도입을

적극검토할필요가있다.

한국갤럽이여러차례에걸쳐조사한바에따르면국민들의대다수가의약분업제도의

불편함과부담가중을이유로자신들이조제할곳을스스로선택하기를원하고있으며, 이

경우진료를받은의사로부터조제받기를원하는환자들이압도적이다<표7>.

<<표표--77>> 조조제제장장소소의의 선선택택에에 대대한한 여여론론 조조사사

한국갤럽 한국갤럽 한국갤럽 한국갤럽 한국갤럽

(2000.11) (2001.2) (2001.9) (2003.7) (2004.2)

항목 % 항목 % 항목 % 항목 % 항목 %

약국에서만

조제
14.6 약국조제 25

현재처럼몇가지

예외를제외하고

약국에서만조제

13.0

몇가지예외를

제외하고

약국에서만조제

33.7

현재와같이몇가지

예외를제외하고

모두약국에서만조제

25.7

병의원에서

도조제
85.4

병의원/환자

선택
70.5

환자가원하는

병의원에서조제
83.7

약조제를약국/

병의원상관없이

환자가선택

61.1

환자가원하는경우

병/의원에서도약을조제

할수있도록해야한다

72.6

모름 4.5 모름 3.3 모름 5.3 모름 1.7



국민조제선택제도는의료소비자에게조제받을곳을선택하는권한을부여하는제도로

서, 환자가의료기관에서의사에게진료를받은후, 약의조제를의사에게원할경우해당

의료기관에서직접조제해서받게되며, 약국조제를원하는경우에는원외처방전을발급

받아원하는약국에서조제하도록하는제도이다.

국민조제선택제도의기본방향은다음과같다. 이미정책목표달성에실패한것으로규

정되고있는의약분업을완전히폐지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나이미시행하고있는정책

을전면백지화한다는일이우리나라의정치적현실에서용이한일이아니다. 따라서객

관적인정책평가가이루어진다음그결과를반영하면될것이다. 경과기간중에현행의

약분업의기본틀을유지하는범위에서시행이가능한국민조제선택제도의시범사업을실

시하고그결과를평가할필요가있다. 제안하고자하는국민조제선택제도는이미일본과

대만에서시행하고있으므로, 이들나라의제도를충분히검토하여우리실정에맞게보

완하여도입하면된다. 

일본의 의약분업의특징은의료소비자가조제장소를선택할수있어편의성이있다는

점으로직능분업보다재정절감효과가더크다고하는데, 처방료는 원내처방료가 510엔,

원외처방료가 690엔으로 원외처방을 유도하는 인센티브가 있다. 조제료의 산정기준은

의약품약제수와일수가변수이며, 3일기준의내복약의경우 1,590엔이며, 7일기준의내

복약이면 2,160엔그리고 15일기준의내복약의경우는 3,210엔이다. 2002년일본의처

방료와 처방전료는 전체 의료비의 2.8%(6,800억엔)이며 완전의약분업을 실시하게 되면

5,100억엔이증가하여전체의료비의4.9%(1조2천억엔)가될전망이다. 의약분업실시이후

처방전을발행하는것이병원의경영상이익이되나, 환자의부담이늘고재정부담을우

려하는후생성의입장때문에원외처방을자제하고있다. 

대만의의약분업은의사와약사의직능분업을근간으로하고있는데, 일본과마찬가지

SpecialSpecial건강보험제도 아래 의약분업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

대부분의선진국에서는국민의의약품선택권을존중하고의약품에대한접근성을높

이기위한목적으로안전성이입증된일반의약품의슈퍼판매를허용하고있다. 따라서의

료계에서는국민들이가정상비의약품을안전하게사용할수있는적절한지침서를만들

어정부에제출하고정부는이를널리알려서, 오남용되지않고적절하게이용될수있도

록유도할필요가있다.

((22)) 국국민민의의의의약약품품선선택택권권확확대대를를위위한한국국민민조조제제선선택택제제도도도도입입

현재우리나라에서사용하고있는‘의약분업’이라는명칭자체도일본에서편의적으로

만들어사용되고있는용어를여과없이수용한것으로의료의기본성격과범주를부정하

는 잘못된 용어로서, 의료선진국에서는 용례를 찾아볼 수 없다. 실패한 의약분업제도를

보완하기위해서국민의불편과부담을경감하고, 건강보험의재정을절감할수있는방

안이필요하다. 국민들의 의료이용행태를감안하여한국형국민조제선택제도의도입을

적극검토할필요가있다.

한국갤럽이여러차례에걸쳐조사한바에따르면국민들의대다수가의약분업제도의

불편함과부담가중을이유로자신들이조제할곳을스스로선택하기를원하고있으며, 이

경우진료를받은의사로부터조제받기를원하는환자들이압도적이다<표7>.

<<표표--77>> 조조제제장장소소의의 선선택택에에 대대한한 여여론론 조조사사

한국갤럽 한국갤럽 한국갤럽 한국갤럽 한국갤럽

(2000.11) (2001.2) (2001.9) (2003.7) (2004.2)

항목 % 항목 % 항목 % 항목 % 항목 %

약국에서만

조제
14.6 약국조제 25

현재처럼몇가지

예외를제외하고

약국에서만조제

13.0

몇가지예외를

제외하고

약국에서만조제

33.7

현재와같이몇가지

예외를제외하고

모두약국에서만조제

25.7

병의원에서

도조제
85.4

병의원/환자

선택
70.5

환자가원하는

병의원에서조제
83.7

약조제를약국/

병의원상관없이

환자가선택

61.1

환자가원하는경우

병/의원에서도약을조제

할수있도록해야한다

72.6

모름 4.5 모름 3.3 모름 5.3 모름 1.7



로의료소비자들의조제장소선택권이보장되어편의성이있다. 대만국민들은의약분업

에대한인식이뚜렷하지않고, 조제의편리성이나의사에대한신뢰가크기때문에원내

조제를선호하는경향이다. 원내처방에의하여의사가직접조제하는경우는 10元, 병원

고용약사가 조제하는 경우는 20元의 조제료를 받게 된다. 원외처방을 받은 개국약사가

조제하는경우에는30元을받게된다. 의원급의료기관에서는의료보험약가상환액과의

약품실구매가와의차이에서오는약가이윤때문에인건비를부담하면서도약사를고용

하는경향이있는데, 약사가없는의원에서는 30% 내외의원외처방이나가는반면약사

가있는경우는1%에도미치지않고있다. 

국민조제선택제도는의료소비자의선택권을보장하여만족도를극대화하고, 처방료를

포함한원내조제료와약국조제료등의약국행위료사이의격차를조절하여건강보험재정

의안정화에기여할수있을것으로사료된다. 부가적으로얻을수있는이익으로는의약

품의사용경험을바탕으로한의사의약품선택에대한조언은검증된복제약의사용을증

대시킬수있을것으로예상되는바, 이역시건강보험의약제비절감에크게기여할것으

로추정된다. 또한복제약등의임의대체조제시확보가어려운의약품의유효성분의항

상성유지가용이하여의약품의효율적사용에기여할수있을것이다.

2000년도입된의약분업은제대로된평가작업이이루어지지않은채부분적인보완을

거쳐오늘에이르렀으며, 건강보험재정의부담이되고있는실정이다. 따라서제도의재

평가를통하여수정보완이절실하게필요하다. 특히약제비부담이날로증가하고있는

추세를감안할때이를보완할수있는방안으로서안전성이확보된일반의약품의수퍼판

매와국민조제선택제도의도입이우선적으로고려되어야할것이다.


